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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다. 기존의 연

구들이 불안정 노동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

의 조합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연구에서 

강조되어왔던 여성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불안정 노동의 특성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7
차(2014년)와 일본의 게이오 가계패널조사의 9차(201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 모

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여성화와 직업계층별 분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열로짓회귀분

석 결과 여성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또는 생산직 노동자일수록 한국과 일

본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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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일 노동시장의 공통된 특징으로 연공

임금체계, 기업별 노조 및 낮은 노조가입률,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 노동시장의 분절 수준 등(김영미, 

2012; 장혜현, 2010; 정이환, 2002b, 정이환･전병유, 2004; Lee, 2016)이 논의되어왔는데, 최근에는 

불안정노동시장의 확대 및 여성노동시장 측면의 유사성도 논의되고 있다(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 Lee, 2016).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탈규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

장 개혁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개혁들의 특징은 핵심부 노동자는 보호하면서 비정형 혹은 비정규

직의 고용 환경은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화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장혜현, 

2010; 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 Lee, 2004). 그 결과 양국 모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정규

직과 정규직, 그리고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 Song, 

2012, Lee 2016). 여성노동시장 측면에서도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과 M자형 노동

시장 참여패턴이 지속되어왔다.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서비스경제로의 산업구조의 진행과 함께 작

업장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60%에 달했던 비정규직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산업화로 인해 1980년대 이전에 30-40%로 낮아졌지만, 이후 1980년대 중반

에 한 차례 급속하게 높아졌고, 다시 1990년대 중반에도 비정규직의 비율의 구조적 확대가 진행되었

다(황선웅, 2007, 2009). 1990년대 중반의 비정규직 증가는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다(김유선, 2004). 동시에 한국(1990년대 중반)과 일본(1980년대 중반) 정부의 노동시

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전환과 정부정책의 변

화는 비전형적이고 유연한 고용의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전통적 산업사회를 지탱해왔던 표준적 고

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백승호, 2014; 이주희, 

2011; Lee 2016). 이와 함께 비전형적인 고용관계에 집중하여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불안정 고용은 주로 비정규적 고용(employment) 계약 형태 또는 종사상 지위

가 임시･일용직인 경우로 정의되어왔다(노사정위원회, 2002; 정이환, 2003; Kalleberg, 2009). 종사

상 지위나 고용계약 형태에 집중한 논의들은 비정규직을 불안정한 집단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불안정노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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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여 어떤 인구집단이 외부자인지를 규명하고 그 규모와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되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외부자로서 여성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비정규직이라

는 교차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불안정성(금재호, 

2004; 김영순, 2010; 백승호･이승윤, 2015), 한일 비교의 관점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김종숙･강민정･
정형옥, 2005; 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승윤･안주영･김유휘(2016)의 연

구는 비슷한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들이 왜 외부자가 되었는지를 

노동시장 정책, 가족정책, 여성고용 정책의 제도적 상보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

본에서 불안정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이병훈･윤정향, 2001; 정이환, 2009; 권혁, 2015; 

이승윤･김승섭, 2015; 김유선, 2016)이나 일본(와키타시게루･조경배･김정희, 2016; 오학수, 2016; 

김용민･윤일현, 2016; 김직수, 2015a, 2015b; 安周永, 2013)에서 비정규직의 규모나 성격과 증가요

인, 고용실태, 관련 법 분석, 복지생산체제의 특징 등에 주목하거나, 한일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정이

환, 2002, 2007; 정이환･전병유, 2003; 장혜연, 2010; 배해선, 2017; Lee, 2016)해왔다. 

그러나 한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은 여전히 두 가지 점에서 한계

가 있다. 첫째는 불안정성의 개념을 고용형태측면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 많은 연구들이 한국과 일본의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정책비교연구, 비정규직 및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비교연구에 관심을 가졌다면,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노동을 재개념

화하여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자 규모와 특성을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다. 기존 연구들

은 주로 젠더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해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불안정성의 확

대는 서비스경제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것이 대인적 작업방식에 의

존하는 계층의 출현이다(Oesch, 2006). 그러나 기존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해 크

게 주목하지 않았다. 직업계층별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경험은 다르며, 국가에 따라서도 어

떤 직업계층이 불안정성에 더 취약한지는 다를 수 있다(백승호, 2014; Emmenegger & Häusermann, 

2012). 본 연구는 비슷한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적 유사성을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불안정

성을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열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불안

정 노동 결정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유형별로 분석

하는 것은 이후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분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먼저 불안정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불안정노동의 

속성을 고용관계와 소득수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탈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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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층 구분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자료와 방법들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한

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을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서열로짓

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불안정노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이중노

동시장 강화 및 비정규직 확대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안정노동과 탈산업시대의 새로운 직업계층

1) 불안정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지난 수 십 년 동안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삶의 불안정성을 일상화해왔고 학문 영역에서도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1) 개념이 유행처럼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불안정 고용은 불안정 노동

의 하나의 하위 속성에 불과하며,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합의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 

지역, 정치시스템 등 경제사회적 맥락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

다(백승호, 2014; ILO, 2011).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주로 유럽의 좌파 운동가들이 보통 노조 외

곽의 노동자 집단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안정 고용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던 것이 유

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강한 규범성을 가지고 사용되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에

서는 불안정 고용 개념이 사용되어 왔으나 독일, 영국,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쟁이 흔하지 않았다(Vosko, 2009). 사회과학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프랑스에서 사회

적 배제 논의와 연결되어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주로 고용(employment) 계약형태, 고용지위와 관

련되어 사용되면서, 표준적이지 않은 계약, 상용직이 아닌 계약, 무기계약이 아닌 고용형태로 정의

되어왔다. 영미권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주로 고용(employment)과 관련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노

동력(insecure workforce, contingent work) 등과 같은 용어가 선호되어왔다(Heery & Salmon, 

2000).

1)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고용”, “고용 불안정”, “불안정한 고용지위”, “고용지위의 불안정”은 비정규직을 의미하

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고용지위는 고용형태와 다르게 사용된다. 고용형태는 시간제, 특수형태 고

용 등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고용 계약의 형태를 의미한다(서정희･박경하, 2015). 본 연구의 서술에서 구

체적인 고용형태를 언급할 때는 고용형태라는 용어를, 고용지위의 불안정성을 언급할 때는 고용지위의 불안정

성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라고 할 때 고용지위의 불안정성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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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불안정 노동을 개념화하기보다 ‘누가 불안정 노동자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그 

규모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은 ‘불안정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

문에 주목하기 보다는 불안정 노동에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는

다(이병훈･윤정향, 2001; 김유선, 2014; 서정희, 2015; Wayne & Green, 1993; Kalleberg, 2009:2; 

Kalleberg et al., 2000; Standing, 2011; Kroon & Paauwe, 2013). 이 연구들은 비정규적 고용형태, 불

안정한 종사상지위를 가진 사회경제적 집단 또는 계급을 불안정 노동자로 규정한다. 이들 연구들은 

고용형태로는 비정규노동(non-standard employment), 종사상 지위로는 취약하거나(vulnerable 

work), 일용직이거나(disposable work), 임시직(contingent work)이어서 고용안정성이 부재한 임금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자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이 불안정 노동을 개별 노동자의 고

용지위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반면, 불안정 노동의 계급화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도 존재한다(강남

훈, 2013; 백승호, 2014; Standing, 2009). 이들 연구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불안정 노동의 계급화를 분석하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란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의미하며, 비

정규직 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잠재적 실업자, 장애인, 이주자 등이 포함된다(강남훈, 2013). 

물론 불안정성 개념 자체를 정의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불안정 노동의 속성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 안정성이 결핍된 상태(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Baek 

& Lee, 2014; Vosko et al., 2009; ILO, 2011; Standing, 2011), 또는 산업적 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을 위한 노동관련 보장이 결여된 상태로 불안정 노동을 정의한다(Standing, 2011). 이들

은 고용형태 뿐 아니라 임금, 고용 및 사회적 보호, 노동권에 대한 접근, 직무특성, 일자리의 질

(quality of work) 등에 주목하여 포괄적으로 불안정 노동의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 노

동의 속성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들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산이라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한계도 명확하다. 첫째, 불안정 노동을 특정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의 한계이다. 이 연구들은 불안정성의 속성에 주목하여 불안정성을 명확

하게 개념 정의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집단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기초하여 불안정 노동자를 규명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에 따르

면,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정 노동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에 포함

되게 된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자를 대자적 계급(class-for-itself)이라기보다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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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계급(class-in-the-making)이라고 본다면(Standing, 2011). 이러한 접근은 불안정 노동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안정적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되는 정규직에 속해있지만, 저임금이거나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불안정성을 간

과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 노동은 사회경제적 집단의 관점이 아니라, 불안정성의 개념 자체에 주

목하여 불안정성의 속성을 규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불안정성 개념을 재구성함으

로써 직업이나 생애주기 등과 관련하여 어떤 사회경제적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의 불안정성

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불안정성의 속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에서도 한계는 존재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불

안정성을 단일 차원 또는 단일 차원적 속성의 병렬적 나열에만 그치고 있다. 물론 고용에서의 불안

정성, 소득에서의 불안정성, 사회적/법적 보호에서의 배제 등 각각의 차원들에서 불안정성을 병렬

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불안정 노동의 복합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불안정성은 이들 차원들이 단일 차원에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정의되기 어려운 복합적 속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 노동은 여러 가지 불안정성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개념인데, 불안정성 속성의 병렬적 나열은 이러한 복합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임금’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 불안

정성을 노동권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Kalleberg, 2009; Vosko, 2011; ILO, 2011). 

그러나 표준적 고용계약관계의 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삼각고용관계와 같이 전통

적 산업사회에서의 지배적인 고용계약관계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이 등장하

고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포기하는 장기실업자, 프

리터족, 니트족 등 노동권의 영역에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구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노동권의 영역 속에서만 불안정성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의 

불안정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불안정 노동의 속성들: 고용지위 및 소득 불안정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고용지위의 불확실성, 재정적 자원의 부재, 사회적보호 및 법적/제도적 자

원의 결핍, 작업장에서의 통제권한 부재 등 다차원적인 하위속성들로 구성된다(백승호, 2014; 

Vosko, 2006; Rodgers & Rodgers, 1989). 작업장 통제권한의 부재와 사회적 보호 및 법/제도적 자원

의 결핍이 사전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불안정성 속성이라면, 고용지위 및 재정적 자원의 부재는 사

후적, 결과적 차원의 불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단체협상, 사회보험, 고용보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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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와 관련되어있다면, 후자는 비정규 고용지위, 저임금 등과 관련된다. 본 연

구에서는 결과적 차원의 불안정성인 고용지위와 소득 수준의 불안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후기 산업

사회의 한국 및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고용 지위의 불안정은 고용계약 측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정의된다(ILO, 

2012: 29). 고용계약에서의 불안정성은 기간제, 일용직 등 계약기간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삼

각근로, 위장된 고용관계, 도급이나 파견 등 고용관계의 속성과도 관련된다(서정희･박경하, 2015). 

계약기간의 제한은 근로계약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저임금과 연결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인생계획을 어렵게 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ILO, 2012: 36). 삼각근로나 위장된 고용

관계 또한 고용의 불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 고용관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며, 자

영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

써 재정적 자원의 부족으로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협상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직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ILO, 2012: 37-38). 뿐만 아니라 고용 지위의 불안정성

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박주영 외, 2016). 불안정 노동의 가장 일차

적이고 전형적인 속성이 고용지위의 불안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득의 불안정은 낮은 임금이나 소득으로 정의된다. 소득불안정은 빈곤에 직면할 가능

성을 높임으로써 작업장에서의 협상력을 낮출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유를 제약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van Parijs, 1996). 또한 소득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배제의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역량(capability) 강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삶의 불

확실성을 강화시킨다(Sen, 2008). 이러한 소득 불안정은 고용지위의 불안정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이 안정

적이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와 반대로 고용은 불안정하지만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불안정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형

태의 무기 계약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지위는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이 고용

지위의 측면에서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지만, 임금, 기업복지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

르게 적용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있다(백승호, 2014). 또한 기업규모(정이

환, 2007), 젠더(김영미, 2015; 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이 고용지위 분절

과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용지위의 불안정성만으로 불안

정성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고용지위라 할지라도 대기업에 종사하는지, 여성인지 

여부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소득불안정 속성은 고용지위와 함께 노동시장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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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규명하는 속성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직업 계층 구조

본 연구는 한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젠더와 계층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서비

스 경제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계층 구분에 주목한다. 서비스경제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중

간계급의 출현과 함께 계층 연구 경향에서의 변화도 수반하였다(백승호, 2014). Wright(1985)는 ‘모

순적 계급위치’ 개념을 사용하여 새로운 중간계급의 분류를 시도하였고, Goldthorpe(2000)는 서비

스 노동자를 새로운 계급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백승호, 2014: 64). 반면에 Esping-Andersen(1993), 

Oesch(2006) 등은 위의 전통적 계급 구분이 서비스경제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계급범주를 제시하였다. Oesch(2003, 2006, 2008)의 직업계층 구분은 

Goldthorpe(2000)와 Wright(1985)등의 전통적 계층분류방식의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

써, 계층 구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Kitschelt & Rehm(2005), Häusermann & 

Schwander(2009) 등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경제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직업계층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구분하여 

재구성한 Oesch(2006, 2008)의 직업계층 구분을 사용하였다. Oesch(2006, 2008)는 ‘서비스업의 증

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그리고 ‘교육 수준의 증가’라는 노동시장의 변화 경향이 상호 결

합하여 나타나는 직업계층구조의 수평적･수직적 위계를 반영하여 새로운 직업계층을 분류하고 있

다. 그는 생산 수단 소유여부 기준에서는 기존의 계급구분 방식을 유지하고, 피용인 분류방식에서는 

Goldthorpe(2000)와 Wright(1985)의 기준을 차용하거나 변경하여 새롭게 계층을 분류하였다(백승

호, 2014). 여기서 핵심은 작업방식에 따른 계층분류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술(skill)수준을 기준으로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구분하였고, 작업방식을 기준으로 독립적(independent), 기술적(technical), 조

직적(organizational), 대인적(interpersonal) 작업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축을 교차시킴으로써 

서비스경제사회에서의 직업계층을 구분하였다.

Oesch(2006)의 직업계층 분석에서 서비스 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대인적 작업방

식이다. 사회서비스, 의료 및 교육서비스뿐 아니라 판매서비스, 여가서비스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서 작업경험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클라이언트와 상담하는 등의 대인서비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에서 대인적 작업방식은 서비스 경제사회에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하다. 또한 대인적 작업

방식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인 사회성 기술(social skills)을 필요로 하는데, 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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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숙련 뿐 아니라 저숙련 서비스직 노동자들도 사용한다. 즉, 서비스 경제에서의 계급구분에서는 

기술수준에 따른 수직적 분할 이외에 기술수준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평적으로 분할되는 또 다른 균

열지점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Oesch, 2006:62) 그 기준이 작업방식이다. 이와 같이 

Oesch(2006; 2008)는 작업방식과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서비스경제사회에서 중간계급의 다양성을 

잘 반영한 직업계층 구분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표 2]). 보다 자세한 직업계층 구분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직업계층 분류에 대한 적용은 백승호(2014)를 참고하였다. 

[표 1] 서비스경제사회의 직업계층 분류

구분
작업 방식

독립적 기술적 조직적 대인적

기

술

수

준

고숙련

(1) 고용주 및 자영전문가

피용인 5인 이상 고용주, 
변호사, 회계사 등 자영전

문가

(3) 기술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전기 기

술자, 안전검사원

(5) 관리자

재정관리자, 공공서

비스 행정가, 소규모

기업 관리자

(7) 사회문화 전문가

대학 교수, 의사, 초등학

교 교사, 사회복지사

저숙련

(2) 소상공인

피용인 4인 이하 고용주, 
피용인 없는 자영자

(4) 생산직노동자

단순 기능공, 목수, 농림

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6) 사무원

비서, 은행원

(8)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요리사, 가사도우미, 점원

출처: Oesch(2008)에서 재구성. 

3. 연구방법

1) 불안정 노동의 재개념화

노동의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통제 권한이 부재하며, 경제적 자원이 부재하거

나 빈약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Rodgers & Rodgers, 1989). 이러한 정의에 기초할 때, 고용과 소득

이라는 속성은 ‘불안정성’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부분집합의 조합

으로 ‘불안정성’을 구성하고자 한다. 고용의 불안정성과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은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의 연구들은 고용불안정성을 주로 고용계약의 측면에서만 논의해왔지만 고용의 불안정은 고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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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과 근로 제공방식 등에 의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유선, 2016). 예를 들

어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계약기간 측면에서는 불안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승진, 휴직, 상여 등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정된 고용

형태라고 볼 수 없다. 

우선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향후 계속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

직, 기간제, 일용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정해진 근로기

간은 없으나 퇴직금이 없고 유급의 육아휴직이나 병가의 비적용 등 상용직에게 제공되는 기타 복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임시직의 경우 고용 불안정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근로제공방식의 

측면에서는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근로(보험설계사 등), 가내근로인 경우를 불안정한 고

용관계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시간제인 경우 고용불안정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4인 이하인 영업장의 자영업자나 자영업 사업장에

서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고용 불안정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피용인

이 없는 독립 자영업자와 피용인이 1-4인인 고용주는 고용불안정 집합에 속하게 되고 피용인이 5인 

이상일 경우 고용불안정 집합에 속하지 않게 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직업의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는 고용불안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은 중위임금(소득)의 2/3이하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ffice)는 저임금의 기준을 ‘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2/3 보다 낮은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는데 이 때 임금의 기준은 ‘시간당 임금’을 활용한다. 따라

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

금/소득불안정 집합에 속한다고 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 자료를 시간당 소득으로 환

산한 후 임금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소득 불안정성을 판단하였다.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속성, 즉 고용과 임금/소득으로 개념화 될 수 있는

데, 각각의 개념적 속성이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 측면의 불안정성, 임금/

소득 측면의 불안정성은 모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전

통적 집합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한 개인은 어떤 집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

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고용 관계를 갖는다면 ‘고용 불안정 집합’에 속한다고 볼 수 있

고, 임금/소득 수준이 기준보다 높다면 ‘임금/소득 불안정 집합’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은 각각 하나의 집합으로 개인은 두 가지 집합 각각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상태를 갖게 된다. 

고용불안정 집합을 E, 임금/소득불안정 집합을 W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불안정노동의 젠더적･직업계층적 분절  11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상태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 1) 고용, 임금/소득 모두 불안정한 경우(EW), 2) 

고용은 안정하나 임금/소득이 불안정한 경우(eW), 3) 임금은 안정하나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Ew), 4) 두 가지 모두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ew)([표 1]). 따라서 어느 한 측면의 불안정성만 주목하

지 않고 고용과 임금/소득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에 대한 총

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불안정노동 개념 구성

개념 구성요인 측정

불안정 노동

고용

(E)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및 각종 상여금 및 휴가, 휴직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적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

비임금근로자: 피용인이 5인 미만인 자영업자

임금/소득

(W)

임금근로자: 전체 임금근로자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ILO 
저임금 기준)
비임금근로자: 월소득을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한 후 임금근로자와 같은 기준 적용

E,W 모두 불안정 EW 매우 불안정

E,W 중 하나 불안정 Ew 고용 불안정

eW 임금/소득 불안정

E,W 모두 불안정하지 않음 ew 불안정하지 않음

2)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한

국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2014년)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원을 표본으로 하여 연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 하는 종단면조

사이다. 이 조사는 1998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 2016년 19차 조사까지 완료되었으며 조사 자료는 

2014년 17차 데이터까지 배포되었다. 특히 이 조사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와 비경

제활동인구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시장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만 15세 이

상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 분석은 게이오가계패널조사(Keio Household Panel Survey)를 

이용한다. 게이오가계패널조사는 게이오대학 패널 데이터 설계 해석 센터가 2004년부터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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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소득과 고용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 노동자의 상태를 파악

하는데 용이하고 한국과의 비교연구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패널 데이터이다. 

게이오가계패널조사는 일본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원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설문내용

은 가구 구조, 개인적 특성, 학력, 고용 지위, 시간 사용 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04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총 4,000가구의 7,00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는 1,400가구의 2,500명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부가조사가 실시되는 종단면조사이다. 본 패

널조사는 고용 동향, 빈곤 경향, 가구 내 자산 및 소득의 이전 상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일본에 존재하는 패널조사 중 양적, 질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패

널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이오가계패널조사의 9차(201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불안정노동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의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이어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직업계층, 기업규모, 노조유무에 

따라 불안정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두 가지 

모두에서 불안정한 경우, 한 가지만 불안정한 경우,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의 서열변수로 재구성하여 

서열로짓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

이 장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재개념화와 직업계층 구조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

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안정 노동 형성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일 불안정 노동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였다. 이 과정에서 양국 모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확산되고 고용의 탈규제화로 이중노동시

장의 양상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모였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 현황에서 

두드러진 점은 먼저 여성은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배제 측면에서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의 사회보장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먼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한국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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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1970-80년대에 제조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에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가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서비스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도 맞물려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서

비스 산업화는 한국보다 일본이 10여 년 앞서 시작되었지만, 서비스업 고용률의 증가 속도는 한국이 

더욱 빠른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비정규 고용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의 비정규 고용이 두

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이루어진 가운데 노동시장의 이중화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내부-

외부 노동시장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확산되면서 2000년

대 중반 이후부터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중노동시장의 외부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범

위를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2006년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

자의 고용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가 임신기간 및 산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제공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하지만 2007년 기간제법의 경우 법령의 취지와는 달리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강

화하는 위 법령에 대응하여 별도직군을 만들거나 외주화하는 방법과 같은 노동관행을 활용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적 업무들을 외주용역 혹은 무기계약화하거나(박옥주, 손승영, 2012; 이주희, 

2008), 임금과 승진의 측면에서 여성은 차별받았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 종사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임금이나 승진 가능성에서 제한이 있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옥주, 손승영, 2011; 이주희, 2008,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보완재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되어 왔다(정이환, 2003). 

또한 일본에서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처우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비

정규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어떻게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그 내용

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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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트타임노동자의 증가경향(1955년-2009년)

자료: 1999년까지는 노동력조사연보, 2000년이후는 노동력조사. 森岡浩二(2011:3) 재인용

[그림1]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파트타임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

여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 증가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 시기의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초반의 제1차 석유위기로 타격을 받은 일본 기업은 ME(Micro Electronic)기기의 도입으

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고 이와 함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단순작업공정의 이전이 진행되는 

기업 간 분업이 정착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에 필요한 인력을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

기 시작했다(宇仁宏幸 2009: 83-94). 실제 1983년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생산･기술관계가 62.1%, 단순보조직･잡무가 17.6%를 차지해 

여성 파트타임은 주로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사와 2009: 414).

이렇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여성 파트타임이 확산 되어 왔는데 정부 또한 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1961년 도입된 배우자공제와 1987년 도입된 배우자 특별공제로 인해 배우자의 소

득이 연간 103만엔까지 배우자의 소득세 부담뿐만 아니라 부양자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그리

고 1985년 연금제도 개혁으로 후생연금(직장인 가입)과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이　130

만엔 이하인 경우 그 배우자는 제3호 피보험자가 되어 사회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없이 기초연금을 

보장받게 되었다. 의료보험에서도 이와 같이 연간 소득 130만엔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

에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의 성역할분담 의식을 공고히 하고 여성의 비정

규직 종사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았다 결국 여성은 가사나 케어 등의 무상노동을 전담하면서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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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가계수입의 보조자 역할로 제한되어 버린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비정규직 문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안정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

다(Osawa, Kim, Kingston 2013). [그림1]에서 보여지듯이 90년대부터는 남성 파트타임 또한 증대되

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가계소득 보조자인 여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 부

양자로 인식되던 남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 문제의 특

징은 비정규직에 의해 정규직이 대체되고 있고 파견노동이나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

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70-80년대와 달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宇仁宏幸 2009: 95-103). 이렇듯 일본 고용체제의 근간이 되던 대기업과 남성의 고용안정성

이 흔들리게 되면서 비정규직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단시간노동자 고용

관리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었다. 이 법 개정으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도 통상의 노

동자와 같은 업무나 책임의 범위가 같다면 차별적 대우를 금지했다. 이후 2012년 개정된 ｢노동자파

견법｣과 ｢노동계약법｣에서도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러

나 한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법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조치였다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伍賀一道, 2014). 

2) 한일 불안정 노동시장 분석 결과

(1) 여성과 불안정노동

본 논문의 개념화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림 2]는 한국과 일본에서 불안정노동자의 성별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과 소득 측면

에서 매우 불안정한 집단의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게 약 18% 수준이었고,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일본이(49.6%)로 한국(42.8%)보다 다소 높았다. 불안정노동과 성별을 교차하여 살펴

보면,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대비 약 2.7배 정도 

여성의 불안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한국보다 일본에서 여성대비 불안정하지 않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소득만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한국은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6%수준이었지만, 일본은 여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임금/소득이 불안정한 집단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만 불안정한 경우에는 한국

과 일본 모두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

우에도 비슷한 패턴이었다.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노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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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성이 갖는 불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불안정 노동의 젠더 분절 현상이 관

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만을 놓고 볼 때, 매우불안정한 여성집단과 불안정하지 

않은 여성집단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불안정성은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성별 불안정노동 규모

(2) 직업계층과 불안정 노동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의 유형들에서 각 직업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2]). 전체적인 불안정성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보면 일본에서

는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집중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와 생산직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집중되고 있었다.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한

국에서는 영세자영업인 소상공인 계층에서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이 집중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들 계층에서 고용 불안정성이 집중되고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불안정성 유형별로 직업계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매우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계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나 임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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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통적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경우 생산직 노동

자 계층이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전후로 높았으나, 일본의 경우 20% 미만으

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3] 불안정노동의 유형과 직업계층 분포: 전체

한국
고용주/

자영전문가
소상공인

사회문화
전문가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기술
전문가

생산직
노동자

관리자 사무원

매우

불안정

취업자 0.4 3.9 2.5 51.3 0.3 34.8 2.2 4.7

임금근로자 2.9 62.5 0.3 28.1 1.2 4.9

임금/소득

불안정

취업자 3.5 54.1 4.5 17.9 0.6 13.1 2 4.3

임금근로자 10.6 42.2 1.4 30.8 4.8 10.1

고용

불안정

취업자 4.5 14.6 7.9 17.8 6.8 30 8.5 9.9

임금근로자 9.8 22 8.4 37.1 10.5 12.2

불안정

하지 않음

취업자 7.3 19.9 12 11.8 7.6 18.9 9.3 13.1

임금근로자 16.5 16.3 10.5 25.9 12.8 18

일본
고용주/

자영전문가
소상공인

사회문화
전문가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기술
전문가

생산직
노동자

관리자 사무원

매우

불안정

취업자   27.4 4.6 35.8 0.7 17.1 0.5 13.9

임금근로자 7.6 50.2 1.3 18.4 0.9 21.5

임금/소득

불안정

취업자 3.6   6.8 44.1 2.2 24 2.5 16.8

임금근로자 7.1 45.7 2.2 24.9 2.6 17.5

고용

불안정

취업자   41.2 11.4 19 0.8 11.4 1.4 14.9

임금근로자 22.9 31.7 1.2 16.5 2.4 25.3

불안정

하지 않음

취업자 3.2   19.8 19.2 6.3 23.9 8.6 19.0

임금근로자 20.5 19.9 6.5 24.7 8.9 19.6

다음으로 임금/소득 불안정 집단에서는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일본에서는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계층과 생산직 노동자 계층의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임금/소득 불안정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한국의 생산직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만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한국은 생산직 노동자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본은 소상공

이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본의 경우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저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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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노동자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에서는 고용불안정이 주로 생산직 노동자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소상공인과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사무직 종사자 계층에서도 발견된다. 일본의 경우에 사무직 종사자들은 한 

가지 이상 불안정한 집단 유형들 모두에서 10% 중반 이상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

우 사무직 종사자 계층은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이나 고용만 불안정한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사무직 종사자 계층의 불안정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일본의 독특한 

고용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일본은 1985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코스별 고용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직 코스와 일반직 코

스가 만들어져 각각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였다. 코스별 고용관리제도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전근

이 있고 잔업이 많은 종합직 코스를, 여성은 그렇지 않는 일반직 코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코

스별 고용관리제도는 여성 화이트 칼라의 노동조건을 낮은 수준으로 고정화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清山玲, 1996: 57). 이러한 사무직의 코스별 고용관리제도와 이후에 설명할 일정소

득 이하의 배우자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 여성 사

무종사자의 불안정 가능성이 증가한 것이다. 200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코스

별 고용관리제도를 규제할 수 있는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젠더불평

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각 불안정 유형들에서 직업계층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3]).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를 모두 포함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서도 불안정성 유형에서 직업계층의 분포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계

층과 생산직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집중되고 있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경

우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은 임금/소득과 고용 모두에서 불안정하거나 임금/소득에서만 불안정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고 있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문화 전문가 계층이 불안정하

지 않은 집단에 분포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계층

이 임금/소득과 고용에서 한 가지 이상 불안정한 집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사회문화 전

문가 계층은 불안정하지 않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성들은 직업계층

의 관점에서도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와 사회문화 전문가 계층에서의 분절현상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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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불안정노동의 유형과 직업계층 분포: 여성

한국
고용주/

자영전문가
소상공인

사회문화
전문가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기술
전문가

생산직
노동자

관리자 사무원

매우

불안정

취업자 0.3 3.1 2.7 51.5 0.1 35.2 2.6 4.5

임금근로자 3.5 66.4 0.2 23.9 1.6 4.4

임금/소득

불안정

취업자 3 41.4 7.2 24.5 0.4 13.9 4 5.8

임금근로자 12.9 43.9 0.7 25 7.1 10.4

고용

불안정

취업자 7.3 11.6 15.5 38.5 1.9 8 7.1 10.1

임금근로자 19.1 47.5 2.3 9.9 8.8 12.4

불안정

하지 않음

취업자 6.1 12.8 27.2 12.8 3.7 6.7 15.8 14.8

임금근로자 33.5 15.8 4.6 8.3 19.5 18.2

일본
고용주/

자영전문가
소상공인

사회문화
전문가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기술
전문가

생산직
노동자

관리자 사무원

매우

불안정

취업자   15.1 5.2 42.6   18.4 0.7 18

임금근로자 7.4 52.1   15.8 1.1 23.7

임금 소득

불안정

취업자 2   7.4 50.2   17.2 1.5 21.7

임금근로자 7.5 51.3   17.6 1.5 22.1

고용

불안정

취업자   18.3 17 28.5 0.4 9.4   26.4

임금근로자 25.3 33.8 0.6 8.4   31.8

불안정

하지 않음

취업자 2.2   30.1 25.8 1.2 6.8 1.2 32.6

임금근로자 30.8 26.3 1.3 7 1.3 33.3

(3) 누가 더 불안정한가?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성과 직업계층에 따라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확률이 어떻게 다른

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고용 및 소득으로 측정된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가입여부, 기업규모 등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그리고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분석모델을 전체 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대상 모델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서열로짓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표 4]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불안정할 승산비(odds ratio)는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약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불안정할 승산비가 높은 연령대는 두 나라 모두 60대 이상이었다. 직업계층의 경우, 관리자에 

비해 소상공인,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와 생산직 노동자 그리고 사무원의 불안정할 승산비가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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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업규모는 두 나라 모두에서 5인 미만의 영세기업보다 5인 이상의 기업들

에서 불안정할 승산비가 낮았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한 분석결과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한 분석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

였다. 그러나 비임금 근로자의 분석결과는 한국과 일본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연령과 불안

정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 2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의 불안정할 승

산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한국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안

정할 승산비가 전체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모두 비슷하게 높았으나, 일본의 경우 여성 

비임금 근로자의 불안정할 승산비가 여성 임금근로자의 불안정할 승산비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불안정성

한국: OR(Std.Err) 일본: OR(Std.Err)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성별 (ref. 남성)

여성 3.69(0.37)*** 3.57(0.43)*** 3.40(1.03)*** 6.83(0.76)*** 7.79(1.00)*** 2.69(0.65)***

연령 (ref. 20대)

30대 0.51(0.91)*** 0.49(0.09)*** 2.93(4.45) 0.65(0.14)* 0.63(0.15) 0.30(0.20)

40대 0.72(0.12) 0.64(0.09)* 3.75(5.64) 0.83(0.17) 0.87(0.19) 0.23(0.15)*

50대 0.94(0.17) 0.86(1.17) 1.80(2.71) 0.94(0.20) 0.98(0.22) 0.24(0.16)*

60대 1.80(0.38)** 2.58(0.62)*** 3.26(4.97) 2.21(0.48)*** 3.20(0.76)*** 0.38(0.24)

70대 이상 2.95(0.85)*** 4.04(1.50)*** 9.06(14.16) 3.22(1.01)*** 3.95(2.03)** 0.70(0.48)

직업 (ref. 관리자)

고용주 및 자영전문가 1.45(0.36) - - 1.32(0.67) - -

소상공인 5.78(1.36)*** - - 18.62(6.19)*** - -

사회문화전문가 0.67(0.16) 0.97(0.25) - 1.20(0.40) 1.19(0.41) -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6.68(1.42)*** 6.95(1.58)*** - 4.98(1.56)*** 4.26(1.39)*** -

기술전문가 1.73(0.55) 2.18(0.72)* - 1.13(0.53) 1.05(0.52) -

생산직 노동자 4.04(0.89)*** 4.33(1.04)*** - 3.80(1.19)*** 3.18(1.04)*** -

사무원 1.75(0.42)* 1.87(0.48)* - 2.30(0.74)** 2.13(0.72)* -

기업규모(ref. 5미만)

30인 미만 0.36(0.04)*** 0.53(0.06)*** 0.01(0.01)*** 0.41(0.07)*** 0.85(0.21) 0.75(0.26)

100인 미만 0.17(0.37)*** 0.31(0.07)*** 0.00(0.00) 0.47(0.08)*** 1.18(0.30) 3.10(1.91)

500인 미만 0.25(0.07)*** 0.45(0.13)** 0.00(0.00) 0.60(0.10)** 1.59(0.39) 2.10(1.47)

500인 이상 0.39(0.14)** 0.73(0.27) 0.00(0.00) 0.53(0.10)*** 1.43(0.36) 0.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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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계속)

종속변수: 
불안정성

한국: OR(Std.Err) 일본: OR(Std.Err)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노조가입(ref.no)

가입 1.26(0.38) 1.33(0.40) - 0.88(0.11) 0.96(0.13) 0.45(0.29)

cut1 0.26(0.26) 0.96(0.28) -32.45(4356.82) 1.52(0.38) 2.66(0.42) -15.72(1065.97)

cut2 2.67(0.27) 3.02(0.29) -22.04(4356.82) 3.85(0.39) 4.75(0.43) 12.74(1066.29)

Log likelihood -1861.25 -1301.31 -179.26 -1665.88 -1218.06 -276.75

Pseudo R2 0.19 0.17 0.71 0.23 0.18 0.32

Number of Obs 2175 1547 628 2112 1645 467

* p<.05, ** p<.01 *** p<.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한일 노동시장의 젠더, 직업계층에 따른 분절로 요약할 수 있다. 먼

저 젠더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분절 현상이 관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승윤․안주영․김유휘(2016)

은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보호정책과 

동시에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또한 

기업주들은 비정규직 보호정책들에 대응하여 별도직군을 만들거나 외주화를 주로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여성들이 수행하던 업무들을 외주용역 또는 무기계약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임금 등에서도 여성에게 차등적으로 처우함으로써(박옥주․손승영, 2012; 이주희, 2008) 여성들의 불

안정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앞서 설명했듯이, 1970년 이후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젠더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분절이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인력정책은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 업무에 여성들

을 주로 고용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일본 정부 또한 배우자공제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3만엔까지 

배우자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자의 세금을 공제해주었을 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에서도 130

만엔 이하의 배우자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었다. 이러한 공제제도와 

보험료 면제는 여성들이 파트타임의 낮은 임금으로 취업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여성노동시장의 불안

정성 확대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직업계층에 따른 분절은 저숙련서비스노동자와 생산직노동자의 불안정성 집중현상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비용절감 전략이 주

요하게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2000년대부터 간접고용 가능 업종이 확

대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원청업체에서의 고용은 감소하고 하청업체에서의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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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하청 연결망 실태조사 자료 및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원하청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하청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조선업

(84.3%)이었고, 1차금속(82.3%), 전력(82.2%), 기계(81.6%), 자동차(80.6%)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

로 제조업에서 하청 노동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이시균, 2015). 한편 제조업 내에서도 하

청 활용 비율(원청 대비 하청업체 피보험자수)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조선, 자동차 등의 제조업 생산직에서 하청의 활용비율이 높아졌다

(이시균, 2015). 이러한 제조업 분야의 하청의 증가는 생산직 노동자 직업계층의 불안정성이 높은 이

유를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저숙련서비스 직업의 불안정성 집중현상은 앞서 설명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젠더분절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고용증대

가 있었고, 저숙련 서비스 부문에서 여성들의 고용이 확대되면서 직업계층에 따른 분절과 젠더분절 

현상이 동시에 중첩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탈산업화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맥락 속

에 있었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불안정 노동의 젠더분절과 직업계층 분절 과정은 상이한 점이 발견

된다. 일본 정부는 주로 여성들의 저임금 파트타임 취업을 유인하는 직접적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 

4]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젠더에 따른 분절현상이 더 강도 높았던 이

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일본 정부의 여성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고 추론해볼 수 있

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의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 고용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간접적 방식으로 여성들의 노동시

장 외부자성이 강화되었다. 즉 저숙련 서비스직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여성노동력이 상당부분 불안

정한 외부노동시장으로 진입된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양국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젠더 분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국과 일본은 전체 취업자 대비 18% 정도가 고용과 소득 모두에서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 속해있었

고, 이들 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이었다. 그리고 고용과 임금/소득 중 하나 이상

이 불안정한 집단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한국이 57%, 일본이 51%에 달했다. 반면에 고용과 임

금/소득 모두에서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한국이 43%, 일본이 49% 수준이었는데,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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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들이 가장 불안정한 집단의 주류를 형성하는 불안정성의 

젠더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불안정성의 직업계층 분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매우 불안정한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계층은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계층이었다. 생산직 노동자 계층의 경우 

한국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 35%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에서 생산직 

노동자 계층은 임금/소득 불안정 집단과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

본 모두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계층에 불안정성이 집중되는 직업계층의 분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직업계층 뿐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 직업계층에서도 불안정성이 

집중되고 있었다. 여성들 중에서 불안정 집단에서 직업계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저숙련 서비스직이,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사회문화 전문직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젠더와 직업계층을 결합해서 볼 때,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

는 저숙련서비스 노동자 계층이,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에서 사회문화 전문직이 집중되는 여성 노동

시장의 직업계층 분절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열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집단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 모두에서 여성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또

는 생산직 노동자일수록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일본에

서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비슷하게 나온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서비스 경제로의 전

환이라는 비슷한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경험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즉, 서비스 경제화와 함께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저숙련 서비스부문의 확장이 있었고, 여기에 여성들의 고용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젠

더분절은 성에 따른 직업계층의 분절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공통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해 상이하게 대응하였다. 그 결과 불안정 노동의 젠더분절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

소 다르게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조세나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등을 활용과 여성들의 파트타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직접적 전략을 통해, 한국에서는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의 고용보호는 유지하

면서 여성 노동력이 대부분 외부노동시장의 저숙련 서비스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간접적 전략을 

통해 불안정 노동의 젠더 분절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저숙련 서비스직에 집중된 불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업종의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 계층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정밀한 추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산직 노동자 계층의 

불안정성은 제조업 생산직 부문에서 하청 등의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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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기계화, 구조조정과 기업의 비용절감 전략으로 인해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용역, 하청 

및 재하청의 형태가 반복되어왔다. 이들 고용형태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저

임금과 짧은 근속기간을 특징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이들 직업계층은 임금/소득 불안정과 

고용불안정 집단에서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서정희･박경하, 2014).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해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자영업으로 간주되는 트럭운전사 등과 최근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크

라우드 노동자(crowd worker), 주문형 앱노동자(on-demand worker via app) 등의 특수형태 고용 노

동자들은 임노동계약관계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또한 1차적 분배의 문제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

다. 현재 두루누리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고, 이 제도 역시 임금근

로자 중심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머물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전면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에서 부분취업과 부분 실업의 인정 문제, 사업장 단

위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 지위 취득의 탈피 등(황덕순 외, 2016)이 예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안정 노동의 젠더 분절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1980년대 고용에서의 남

녀평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에게도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주고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이 확

대되었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 노동관행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여성들이 저숙련 저임금의 특정 직업계층에 집중됨으로

써 여성노동시장의 불안성정을 확산 시킨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 등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도된 정책들은 고용의 질보다 양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다. 

실질적인 일자리 질의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에 실질적인 구속력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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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Precarious Labor Market 

in Korea and Japan: Gender and Occupational 

Division of Precarious work*1)

Back, Seung Ho**･AN, Juyoung***･Lee, Sophia Seung-yoo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precarious labor market i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gender and occupational class. Previous studies have analyzed precarious labor limited to 

the level of employment type such as non-standard workers. This study reconceptualizes 

precarious labor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and income level. In 

addition. we analyz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ecarious labor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analyze the labor market precariousness in Korea. we 

used data from the 17th Korea Labor Panel Survey (2014) and for Japan. we used the 9th 

(2012) data from the Keio Household Panel Survey. As a result. we could confirm the femi-

nization of labor market precariousness and horizontal division by occupation in both Korea 

and Japan. Also.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women. and 

those in their 60s or older. the less skilled service workers. or the manufacturing workers are 

likely to face labor market instability in both Korea and Japa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re-

flect the fact that Korea and Japan have experienced similar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tructure with institutionalized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based on male workers. 

Key Words:   instability labor market. service economy. job structure. gender division. 

labor market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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